
2 0 1 7 년  예 산 총 칙

제1조  나오미요양원의 2017년 예산은 다음과 같다

제2조

구분
세입. 세출 예산총액

세입예산액 전년대비증감 세출예산액 전년대비증감

예산총액 406,143,400 ▲20 406,143,400 ▲20

 2017년도 세입ᆞ세출 예산총액은 406,143,400원으로 한다.

제3조
순번 세   입 세   출

1 입소자부담금수입 65,930,750 사무비 359,674,355

2 사업수입 2,040,000 재산조성비 5,000,000

3 과년도수입 - 사업비 37,483,500

4 보조금수입 16,967,500 전출금 -

5 후원금수입 9,600,000 과년도지출금 -

6 장기요양급여수입 307,005,150 부채상환금 -

7 차입금 - 잡지출 485,545

8 전입금 - 예비비및기타(반환금) 1,500,000

9 이월금 4,300,000 적립금(운영충당금) 1,000,000

10 잡수입 300,000 준비금(환경개선금) 1,000,000

합  계 406,143,400 합  계 406,143,400

 세입·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4조 예산의 사업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5조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, 지정후원금,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수입목적에 

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 

제6조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

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(시설의 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사 회 복 지 법 인  함 께 하 는 마 을 나 오 미 요 양 원


